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25]

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(제81조 관련)

번호 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

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

책임자 1명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 기계

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

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

법 제142조에 따른 지도사(건설 분야는

제외한다)

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 기계ㆍ

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

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

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

분야에서 10년 이상(석사는 7년 이상) 실

무경력이 있는 사람

사무실(장비실 포함)

2 종합자율안

전

검사기관
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

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각 1명 이상,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

이상,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

명 이상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 기계

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

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

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

는 취급업무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은 5

년,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 실무경력

이 있는 사람

나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중 4년제

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

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

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

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(법령에 따라 이와

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

는 경우를 포함한다) 해당 기계ㆍ기구의

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

사람

다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

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

가. 회전속도측정기

나. 비파괴시험장비

(UT, MT, PT)

다. 와이어로프 테스

터

라. 표준압력계

마. 소음측정기

바. 접지저항측정기

사. 진동측정기

아. 절연저항측정기

자. 정전기전하량측정

기

차. 프레스급정지성능

측정기

카. 만능회로시험기

타. 수압시험기

파. 로드셀 또는 분

동

하. 분진측정기

거. 풍속계

너. 피치, 틈새 및 라

운드 게이지, 버니

어캘리퍼스, 마이



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

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

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

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

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

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라.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

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「국가기술자

격법」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

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

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의

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

는 사람 또는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

른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, 해당 실무

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마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비파괴검사

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

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바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승강기기능

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크로미터

더. 수준기

러. 검사용 공구세트

머. 라인스피드미터

버. 가스농도측정기

서. 기밀시험장비

어. 안전밸브시험기구

저. 산업용 내시경

처. 조도계

커. 가스탐지기

터. 초음파 두께측정

기

퍼. 스모크테스터

허. 청음기 또는 청음

봉

고. 표면온도계 또는

초자온도계

노. 정압 프로브가

달린 열선풍속계

도. 연소가스분석기

로. 피토 튜브

모. 수주 마노미터

보. 줄자

3 기계 분야

(제78조제1

항제1호부터

제4호까지,

제6호, 제8

호부터 제13

호까지의 안

전검사대상

기계등으로

한정한다)

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, 나목 및 라목부

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

명 이상

제2호의 시설ㆍ장비

기준란 나목(UT만

해당한다), 라목, 타

목, 하목, 버목부터

저목까지, 커목 및

퍼목부터 도목까지의

장비를 제외한 장비

4 장치 및 설비

분야(제78조

제1항제5호

의 안전검사

대상기계등

으로 한정한

다)

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및 나목의 요건

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, 라목의 요

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, 마목의 요

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

제2호의 시설ㆍ장비

기준란 가목, 다목,

사목, 차목, 파목 및

퍼목부터 노목까지의

장비를 제외한 장비



5 국소배기장

치

제2호의 인력기준란 다목 및 라목의 요건

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

1. 스모크테스터

2. 청음기 또는 청음

봉

3. 절연저항계

4. 표면온도계 또는

초자온도계

5. 정압 프로브가 달

린 열선풍속계

6. 회전계(RPM측정

기)


